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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｢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｣ 고시 별표 개정 수요조사 안내

1. 우리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｢산업발전법｣ 제5조에 따라 '첨단기술 및

제품의 범위 '를 고시하고, 신청기업의 첨단기술 해당여부 확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2. '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'는 산업기술보호법, 연구개발특구법, 외국인투자법 등에

인용되고 있으며, 기술보호, 세제, 입지 등 지원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

3.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응하여 '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'에 대한 개정수요를

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, 첨부 '산업분야별 개정 수요조사서 '에 관련 산업분야

의 첨단기술에 대해 기술성숙도를 검토하여 일반화된 기술의 삭제, 신기술의 추가 등

개정수요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조사기간 : 2021.10.7. ~ 2021.10.21.

나. 조사기관 및 자료제출처 : (주)이니씽크 / survey@ i n i th i nk.co.kr / 070-4190-7916

붙임 1. ｢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｣ 별표 개정 수요조사 설명서 1부.

2. 산업분야별 개정 수요조사서 각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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